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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(제29조의23제1항 관련)

1. 시설의 규모

  가. 입소정원(5명 이상 9명 이하)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입

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.9㎡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  나.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할 

것을 권장한다.

2. 시설의 구조 및 설비

  가.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ᆞ채광ᆞ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

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
  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화

설비를 비치하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.

3. 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

  가.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

하여야 하며, 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

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

4. 시설기준

  가. 침실, 사무실, 요양보호사ᆞ자원봉사자실, 상담ᆞ교육실, 식당ᆞ조리실, 비

상재해대비시설, 화장실ᆞ목욕실(샤워실), 세탁장ᆞ세탁물 건조장을 각각 갖

추어야 한다. 다만,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

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
  나. 사무실, 요양보호사ᆞ자원봉사자실, 상담ᆞ교육실은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

운영할 수 있다.

5. 설비기준

  가. 침실

    1) 독신용ᆞ동거용ᆞ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. 다만, 합숙용 침실은 남실 

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.

    2)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5.0㎡ 이상으로 한다.

    3)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.

    4)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개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    5) 채광ᆞ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  나. 상담ᆞ교육실

    1)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 

    2) 시설을 상담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 내용 등이 노

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 다. 식당 및 조리실: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,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

편리한 구조여야 한다.

  라. 화장실 및 목욕실(샤워실)

    1)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.

    2)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

고, 욕조에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

기둥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

    3)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급탕을 하는 경우,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

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  마. 그 밖의 시설

    1) 복도ᆞ화장실 및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    2)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,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    3)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 


